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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맙습니다.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

1. 관련

가. 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(의료기관정책과-3597호, 2022.6.17. )

나.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

-27016호, 2022.6.17. )

다.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

사고수습본부-26912호, 2022.6.17. )

2. 요양병원,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, 신규 입원환

자 및 입소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,

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적용대상

- (요양기관) 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 ·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

- (사회복지시설) 노인의료복지시설 · 장애인거주시설 ·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

○ 주요내용

- (현행) 입원 시 2회 PCR 검사(➀입원 시 ➁격리 3일차) → (변경) 입원 시 1회 검사*

* 검사 시기 ,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21호 참고 )

○ 적용기간

- 2022.6.27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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